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2. 1.>

재난관리책임기관(제14조제1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시·도의 교육청

4. 한국철도공사

5. 서울메트로

6. 서울도시철도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8. 한국가스공사

9. 한국가스안전공사

10. 한국전기안전공사

11. 한국전력공사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3. 한국토지주택공사

14. 한국수자원공사

15. 한국도로공사

16. 인천교통공사

17. 인천국제공항공사

18. 한국공항공사

19. 항만공사

20. 부산교통공사

21. 국가철도공단

22. 국토안전관리원

23. 한국원자력연구원

2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5.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 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26.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27. 대구도시철도공사

28. 광주도시철도공사

29. 대전도시철도공사


